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1,314,981 28,239,449

일반회계 774,317,884 23,229,537

특별회계 166,997,097 5,009,913

공기업특별회계 68,531,533 2,055,94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531,533 2,055,946

기타특별회계 98,465,564 2,953,9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664,758 439,943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5,770,489 173,115

수질개선특별회계 109,096 3,273

도시개발특별회계 40,937,850 1,228,1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55,458 118,664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981,041 119,4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04,000 3,120

주택사업특별회계 20,074,177 602,225

농공단지특별회계 2,420,735 72,622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674,248 80,22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88,800 89,66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4,912 1,0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0,000 22,50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737,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72,44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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